
관세청 공고 2024 - 68호

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변경 공고

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

비율을 변경(지급할 금액의 60% → 100%로 상향)함에 따라 아래와

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2일

관 세 청 장

- 아 래 -

ㅇ (시 행) `24. 5. 22. 지급 건부터



붙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

□ 주요 내용

ㅇ 대상업체

- 중소기업 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
*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

ㅇ 검사유형

- 수입 :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, ② 부두직통관 검사

- 수출 : ③ 적재지 검사, ④ 신고지 검사(중고차, 생활‧플라스틱폐기물)*

*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(’21. 11월부터)

ㅇ 대상물품

-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

물품 중,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

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

ㅇ 비용 항목

- 컨테이너 운송료, 컨테이너 상․하차료,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‧입료를
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ㅇ 신청인

-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․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

ㅇ 사업예산

- (’21년) 86.3억원, (’22년) 68억원, (’23년) 62억원, (’24년) 62억원

※ 문의 :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☎ 02-2107-2531, 2538

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☎ 042-481-7886


